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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전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개무제표는 외부의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회계감사（auditing）과정을 거쳐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전달된다．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감사대상 개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 

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쳬고하 

는데 있다． 재무제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1) 경영자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함께 

*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1) 희계투명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왔던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에 Enron, Global Crossing, 

- 41 



2 産經論集 第25輯 

회계감사인의 성실한 감사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 개무제 

표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자와 정보이용자 간의 정보불균형 

(asymmetry of information）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외부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 

다．2) DeAngelo(1981）는 감사품질을 재무제표에서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할 확률（전문성）과 

이를 보고할 확률 ＜독립성）의 결합 확률로 정의하고 있는데，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은 감 

사품질이 낮은 감사인보다 회계 상의 중대한 오류나 부정행위를 적발할 능력과 이를 보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 행위 

가 억제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증대될 것이다． 

그러데，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것인가？ 감사인 규모가 감사품질 

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감사인의 규모에 상관없 

이 감사품질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 

한 일반이용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에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시 따 

라야 할 회계감사기준과 감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3). 따라서 전문가로서의 감사인의 자격， 

기준， 감사절차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한 감사의 품질은 감사인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아닌 법규정으로 감사인의 규모에 근거하여 감사범위를 제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감사인의 규모에 기 

초한 업무범위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견해이다． DeAngelo( 1981）는 다 

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감사인의 전문성이 높고，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인 규모가 크고 명성이 높은 대형회계법인일수록 

감사실패에 대한 명예훼손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품질의 감 

Worldcom, Merck 등의 기업에서 행한 분샥회계 사질이 밝혀지면서， 미국 의회는 2002년 Sarbanes 

Oxley Act(SOX）올 제정하여 기업과 임원의 책임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및 감사얀의 책임 강화를 

통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차별적 감사수요이론에 의하면 감사인은 높은 품질의 감사인과 낮은 품질의 감사인으로 차별화 되어 있으 

며， 수요자인 기업도 높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하는 기업과 낮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하는 기업으로 차 

별화되어 있다＜Francis et aL, 1999). 

회계감사기준은 감사대상기업과 일반대중이 감사인이 달성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준의 감사품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함으로씨 공인회 

계사가 감사 시 실시하여야 할 감사절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여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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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 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대규모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회계감 

사의 품질이 」너구모 회계법인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견해를 지닌다． 

그 동안 외부감사수임제한을 둘러싸고 감사반과 회계법인， 규모가 다른 회계법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조정과정을 거쳐왔다． 과거 감사인 조직형태별 자산규모에 따른 제한은 

뻐 

	

	회계법인의 경우 소속공인회계小충＝가 100인 이상인 경우는 제한이 없었고， 소속 공인회계 

사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8000억 원 미만인 회사를 감사 

할 수 있었으며， 감사반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 원 미만（계속감사인 경우 

500억 원 미만）인 회사만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외감법 시聊구칙을 개정 

(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100호）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 제한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을 폐지했다， 외감법 

.  시행규칙에따「감사인의회계감사대상회사자산규모제한연혁은‘표‘“과같다  

〈표 1-1>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회사 자산규모 제한 연혁 

구분 1994. 3 1998. 6 2000. 7 2003. 6 

회계법인 

50인 미만 
3000억 원 

미만 

폐지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00억 원 

미만 

8000억 원 

미만 

8000억 원 

미만 

100인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합동회계 
사무소＊ 

14인 미만 
1000억 원 

미만 
폐지 

14인 이상 
1000억 원 

미만 

감사반＊ 

초도 감사 시 300억 원 미만 
500억 원 

미만 
폐치 

계속 감사 시 200억 원 미만 500억 원 미만 
1000억 원 

미만 

주）합동회 계사무소 : 1997난 12월 31일 폐지， 감사반 1990년 3월 21일 신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차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투자 

유치 촉진조례에 의해 많은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국외기업들도 활발하게 제주로 이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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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도 외부감사인의 유형을 선정하는데 있어 감사품질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제주지역의 감사시장 현황을 감안하 

여 감사인 유형구분에 감사반을 추가하여 감사품질（audit quality）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지를 실중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감사인（Big4) H 

이 감사한 기업과 그 의외의 감사인（Non Big4）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비교하 

여 감사인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 타 시도와는 달리 

감사반이 높은 감사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도내 감사시장 현황을 감안하여 감사인 유 

형을 Big4, Big4이외의 회계법인， 감사반으로 세분화 시켰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결과는 제주에 이전 살립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기업들도 감사인 선택 시 

유용한 정보로 사용 할 수 있고，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사인들에게 고품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감사인 유형에 대한 연구 

일반적으로 감사인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감사인 유형을 외국 

대형회계법인（Big4）과의 제휴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실제로 Tech & Wang (1993), 

Becker et al.(1998). Francis et al(1999), Becker(1998), Bartove(2001)의 연구에서는 

Big5（현재는 Big4) 와 Non Big5 간의 감사품질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대형회계법인（Big4）을 사용하는 것은 Big4가 감사인 규모를 

나타내주는 측정치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대형회계법인은 고도의 감사기법을 가지고 있 

으며，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할 

확률이 높아 감사인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대형회계법인은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보다 피감사인 즉， 고객을 많이 보유하고 있 

다．4) 따라서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전문성과 독립성이 증가하여 감사품질 향장을 기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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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김문찰과 황인태， 1998). 

박종일， 이명곤과 원정영（1999）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인 유형별 감사품질을 

측정하였는데 감사인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다음의 5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 

다． 첫째 유형은， 김문철과 황인태（1998) 분류 방법인 미국 대형회계법인 Big6와의 제휴 

여부， 감사인이 강사계약을 체결한 피감사회사의 수를 이용하여 국내 대형회계법인（Local 

Big), 합동회계사무소（Local Small)로 구분하였다， 위의 3깁단 간의 감사품질의 차이를 

ANOVA로 검증한 결과， 감사품질에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감사품질 면에서는 김문철과 황인태（1998）의 연구와는 상반된 Big6와 Local Big의 감사품 

질이 Local Small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유형은， 정문종（1996）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그 이외의 

감사인으로 감사인 유형을 구분한 후 두 집단 간의 재량적 발생액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 

간에는 b검증과 Wilcoxon－부호순위 검증에서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전문 감사인 보다 기타 감사인이 감사한 경 

우 재량적 발생액이 적게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평가등급에 따른 1등급 감사인과 2등급의 감사인 

으로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감사인 간에는 t－검증에서만 개량적 발생액 

의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2등급의 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적게 나 

타났다． 

네 번째 유형은， 연구대상 기간 중 특정회계법인이 산업별로 감사한 감사대상 회사 수， 

즉 산업별 시장 점유율 1위∼3위 감사인과 그 외 감사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갈과 감사 

인간의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1998년 3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보고 된 회계법인 별 사업보고서의 자산 

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평균감사수임료 등의 현황을 이용하여 1위∼5위 감사인과 그 

외 감사인으로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인간의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적 

인 차이가 존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감사인을 많이 보유하면， 그 감사인의 총수입에서 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따라서 어느 한 

기업의 부당한 회계처리를 눈감아 주고： 그 기업을 고객으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수익보다 장기적으로 다른 

잠재고객을 잃어버림으로써 상실하는 비용이 더 크게 된다． 때문에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독립성이 향장된 

다（DeAngelo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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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 

앞서 얘기했듯이， 감사품질은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 할 수 있는 가능성（전문성）과 발견된 

오류를 보고할 가능성（독립성）의 결합확률로 청의된다《De Angelo, 1981), 일반적으로 높은 

품질의 감사인은 보다 효과적인 감사기법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오류 가능성이 있 

는 회계추정 등을 방지하거나 발견하여 오류나 부정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 

로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감사품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차원에 

서 감사품질을 분석하여 왔으며， 그 걀과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최국현（2007）은 대형회계법인（Big5）회계법인과 제휴하고 있는 Big5 감사인과 국내 

以ocal Big 감사인， 기타 감사인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개량적 말騙액을 감 

사품질로 대용하였다． 연구 결과 재량적 발섕액은 Big5 감사인이 Non Big5 감사인에 비하 

여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ig5 감사인과 以ocal Big 

감사인 간 재량적 발섕액은 제한적인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助cal Big 

감사인을 대형 감사인으로 분류하여 Big5 감사인과 더불어 대형 감사인으로 구분하였을 경 

우에 기타 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는 Local 

Big 감사인 Big5 감사인에 상응하는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경우， 감사인 유형간 차별적 감사품질을 검증함에 있어 Big5 감사인 

과 Non Big5 감사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국내 감사인의 특성 및 감사시장 실정에 맞는 감 

사인별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황인태 등（2008）에서는 감사수입비중이 제한적이고， 조칙형태에 한계가 있는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에 비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감사반의 

감사품질이 회계법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g4가 다른 회계법인보다 질 

높은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피감사기업은 히000억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들 

의 주력감사시장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걀과는 각 감사인마다 차별화된 주력감사시장 

이 존재하는 국내 감사환경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 

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국내 선행연구에서 모든 기업규모에 대하여 Big4 감사품 

질의 우월성이 일관되게 중명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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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 연구설계 

3.1.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인의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을 측 

정하기 위해 경영자의 채량적 회계선택의 크기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감사인은 회계감 

사를 수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회계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쳬표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만약회 

사실 감사보고서가 발행된다면 그 파급효과 또한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공인회계사가 감 

사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회계법인널脾l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공인회 

계사회계 광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특한 형태로써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중간단계 

인 감사반도 감사인의 한 형태이다．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정의는 다음 〈표 

3-1〉과 같다《노준화， 2003). 

＜표 ㅏ1> 감사인의 종류 

감 사 인 내 용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동안의 연수과 

정《1,2년）을 거친 후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회 계 법 인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인 이사 3인 이상， 자본금 S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 

원회에 등록한 감사업쳬를 말한다． 

감사반 
감사반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 

회에 등록한 감사업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 

사반이며， 외감법 제3조 1항애서는 감사인별로 감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주권상장법인의 개무제표， 결합채무쳬표 및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만이 감사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모두가 유 

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감사반도 감사인이 될 

수 있다． 〈표 ㅏ2〉는 2008년 12월 현재의 감사인 현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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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감사인 현황（2008. 12. 31현재） 

구 분 
회 계 법 인 감 사 반 

감사인수 구성원수 감사인수 구성원수 

100인 이상 8개 4,705명 

50인 이상 6개 404명 

10인 이상 87개 긔697명 6개 70명 

10인 미만 2개 18명 252개 L127명 

총 계 103개 6,806명 258개 긔197명 

회계법인은 소속공인회계사가 일정규모（현개 10인） 이상이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며， 자본 

금은 5억 원 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 

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한편， 감사반은 3인 이상의 개인공 

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공인회계사는 별개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갖고 공인회계 

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외감법에 의해 회계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이효익 2008). 〈표 ㅏ3〉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비교하고 있다． 

＜표 3-3> 희계법인과 감사반의 비교 

구분 회 계 법 인 감사반 

회계사수 10인 이상 3인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 없음 

감사가능회사 모든 회사 
상장회사 및 연결·갈합재무 
제표 그리고 감사인 지정대 

상회사는 제외 

책 임 범 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는 유 

한회사） 

감사참여 공인회계사가 연 

대 책 임 

〈표 3-4〉는 2008년 12월 31일 현채 제주도내 본점을 두고 있는 피감사 회사를 대상으 

로 회계법인별 피감사 회사의 분포를 조사한 표이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Big4 

와 제휴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의 피감사 회사 수는 17개， 기타회계법인의 피감사 회사 수는 

37개 그리고 감사반의 피감사 회사 수는 27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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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 	 〈표 ㅏ4> 2008년 12월 31일 현재 감사인별 제주도내 피감사 회사 수 

등록일자 구성원수 감사인명 피감사회사수 비율 

1971.03.21 1,957 삼일회 계 법 인＊ 9 11.1% 

1994.03.28 643 삼정 회 계 법 인＊ 3 3.7% 

1987.02.14 918 안진회 계 법 인＊ 3 3.7% 

1982.03.25 526 한영회 계 법 인＊ 2 2.5% 

1970.01.13 169 신한회 계 법 인 9 11.1% 

2007.08.22 10 진성회 계 법 인 1 1.2% 

1995.02.16 206 대주회 계 법 인 6 7.4% 

1976.08.19 186 삼덕 회 계 법 인 2 2.5% 

2004.03.25 15 청 안회 계 법 인 4 4.9% 

기타회 계 법 인 15 18.5% 

1994.11 .07 4 162호감사반 11 13.6% 

1996.10.28 6 229호감사반 13 16.0% 

기타감사반 3 3.7% 

합계 81 100% 

주） * : 氏g4를 말함 

감사반의 경우 총수입에서 감사로 인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조칙구조상 한계로 

인하여 감사품질이 회계법인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추론되어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ㅣ 

ㅣ 
- 

ㅣ 

〔 연구가설 〕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인의 규모와 감사픔질은 정（+）의 상관 

관계에 있다．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선행연구（Francis et al. 2002）는 회계정보， 특히 이익의 질 

(qua!瞰 of earnings）을 측정하기 위한 대용변수로서 재량적 발생을 사용하여 왔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중하기 위해 세부 

적으로 다음의 5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가샬 ㅐ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의 재량적 발생액은 기타회계법인＋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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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의 재량적 발생액은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가설 3l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반의 채량적 발섕액 

보다 낮다． 

［가설41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가설히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 ＋기타회계법인의 개량적 말생액은 감사반의 

재링쩍 발생액보다 낮다． 

3.2. 연구모형 

3.2.1. 감사품질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개량적 발생액을 두 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기본적으로 수정된 

Jones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 식（1）과 같다． 재량적 발생액은 식（1）의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 

지 않는 찬차항을 의미한다．5) 

수정 Jones 모형 DA1 : 

TAa/Ait -' ＝β. +fil ((ARE騙 - △가7＜士）／촉 _) + /2 (PPE'/A둥, 1 ) +毓 
	 (1) 

위 식에서 

TA귤 	: 기업 i의 t년도 발생액（Accruals=Nl-CFO) 

켁杜1 	;t-1 기말의 총자산 장부가액 

ARE!슭 :t 기간의 매출액변동 

5) 식 (1）에서 좌변의 총 발생액 중 연도별．산업별로 추쟝된 우변의 비개량적 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인 잔차항이 재량적 발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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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轍 : t 기간의 매출채권변동 

PPE, 	:t 시점 살비차산 장부가액 

: 각 회귀식의 오차항 

추정모형2는 수정된 Jones 모형에서 TA'1를 통제하여 개량적 발생액을 측정하였다． 

Dechow et al.(2003),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수정된 Jones 모형을 다시 보완 

하여 전향적인 모형（Forward-looking model)로 설계하였는데 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에 

TA볍 1를 포함되었다． 이는 TA渺 TA￡ 1의 영향으로 반전가능성이 높은 시계열 특성이 

있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동일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수정 Jones 모형의 독립변수에 TA「1를 추가하여 재량 

적 발생액의 추정모형2를 설계하였다． 그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 식（2）과 같다． 

TA￡ 1추가모형 DA2 : 

TAα/Ait1 =β0+βl((AREv「△」／̀)/A"1)＋β2(P／찍￡／크α l)＋β3（工且一／크궁￡ 1)＋읊 

	 (2) 

3.2.2.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중하기 전에 감사품질과 재량적 발생의 크기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 

구들과 같이 감사품질을 이원화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에 의한 

다변량분석 결과가 기존의 騙'들과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회 

귀분석을 통해 감사품질이 채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 

한 모형설계는 다음과 같다． 

끄펙￡ = fll +β2A UDITSIZEf +fl 伏，옥 +/34ABSTAq, +β5oi'z{, +/3881ZE, +β7刀EBT寸 

+/3LIQUIL4 +/39R0엑￡+βl0LOSS +fl1CHGSALE. ＋驪 

	(3) 

여기서， 

끄且1긺 	: 수정 Jones 모형에 의해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 

DA2α 	: 수정 Jones 모형에서 7乙4`￡ l를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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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UDIT SIZE섧 : 감사인 규모 더미변수 （대형회계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먼 0) 

ocp;t 	: 영업현금흐름／전년도총자산 

ABS TA（珊 : 총 발섕액의 절대값／전년도총자산 

OPN￡ 	: t년도 감사의견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 	년도 기斬구모 （자산총액의 로그값） 

DEB7；궁 :t년도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LIQUIRt : t년도 총자산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ro엑‘ 	: t년도 총자산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산） 

LO 옥 	년도 순손실이 발생된 기업이면 1, 아니면0 

（澄GSALEft: t년도 매출액증가율（당년도매출액／전년도매출액） 

위의 식은 2개의 채량적 발생액 추정모형에 의해 계산된 DA1, DA2을 종속변수로 하 

여， 영업현금흐름외의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9개의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감 

사인규모（A UDIT SIZER) 더미에 희귀한 것이다．6) 〔가설 ㅐ∼［가설 히를 검증하기 위하 

여 (A UDIT SIZER）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정의된다． 

가설 1의 검증 : AUDITSIZE就 - Big4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가설 2의 검증 : AUDIT SIZE - Big4이면 1, 기타회계법인이면 0 

가설 3의 검증 : AUDIT SIZE - Big4이면 1, 감사반이면 0 

가설 4의 검증 : AUDIT SIZE섦 기타회계법인이면 1, 감사반이면 0 

가설 5의 검중 : AUDIT SIZE - Big4＋기타회계법인이면 1, 감사반이면 0 

3.2.3. 연구표본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감사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표본기업이 선정되었다． 금융감독원 

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System）을 이용하여 감사인을 확인하고， 한국신용평가정보의 

6) 끄且lit ; 수정 Jones 모형에 의해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 

끄뵤2α : 수정 Jones 모형에사 T빅i-I를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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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Value를 통해 재무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이다． 또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이용가능성 때문에 회계자료를 구할 수 없는 기 

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표본은 총 332개 기업／연도가 선정되었다． 〈표 3-5＞와 

〈표 3-6＞은 최종 선정된 표본 수를 보여준다． 

〈표 ㅏ5> 최종 선정 표본 

구분 표본수 

전쳬 제주도내기업 (12월 걀산법인， 금융업종 및 투자전문회사제외） 357 

감사미필기업 및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 25 

최종 선정기업 332 

＜표 3-6> 감사인별， 연도별 최종 표본기업 수 

2004 2005 2006 20D7 2008 합계 비율 

Big 41) 10 11 14 18 17 70 21.1% 

기 타회 계 법 인 27 28 33 32 37 157 47.3% 

감사반 15 17 19 27 27 105 31.6% 

합 	계 52 56 66 77 81 332 100% 

주： 1) Big4 회 계법 인은 삼일， 한영， 삼정， 안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F.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4.1. 가설 1 - Big4와 Non Big4의 회귀분석 결과 

〔가살 ㅂ의 검증을 위해 B1g4와 Non Big4를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ㅏ1〉에 보고 

한다． ＜표 4-1〉은 감사인 유형이 Big4인 기업은 "1씩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잇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Big4와 Non B1g4의 개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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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표 4-1> B1g4와 Non Big4 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I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0.023 -0.014 

(0.601) (0.353) 

OCF 
（영 업 현금흐름） 

-0.132 0.139 
-(2.761)*** (2. 72 6)*** 

ABSTAC 
（총발생액） 

0.018 0.027 

(0.494) (0.727) 

OPN 
（감사의견） 

0.016 -0.008 
-(0.481) -(0.229) 

SIZE 
（기업규모） 

+ 
-0.001 0.009 
(0.035) -(0.224) 

DEBT 
（부채비율） 

+ 
-0.013 -0.016 

(0.386) -(0.461) 

LIQUID 
（유동비율） 

0.0 73 0.0 71 
(2.238)낯＊ (2.143)** 

ROA 
（총자산영 업 이 익률） 

+ 
0.192 0.194 

(5.429)*** (5.403)괆＊*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146 -0.148 

-(3.970)*** ,(3.966)n*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56 0.159 

(4.696)*n -(4.735)*** 

수l 정
p R씨 

0.419 0.408 

(12.348)*i* (12.125)***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ㅏ값이다． 

4.2. 가설 2 - Big4와 기타회계법인의 회귀분석 결과 

[ 가설 2 〕의 검증을 위해 Big4와 기타회계법인을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ㅏ2〉에 

보고한다． 〈표 4-2〉는 감사인 유형이 Big4인 기업은 "1", 기타회계법인인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以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 

54 



감사인 유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 

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채량적 발생액인 DA1과， 수정 

Jones 모형에서 TA ㅓ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국내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Big4와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 

가 있다는 〔가샬 기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 

＜표 ㅏ2> Big4와 기타회계법인갈과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0.015 -0.002 

-(0.3 74) (0.054) 

OCF 
《영 업현금흐름） 

0.067 -0.080 

-(l.821)*** -(2.012)*** 

ABSTAC 
（총발생액） 

0.012 0.018 

(0.303) (0.436) 

OPN 
（감사의견》 

0.020 0.018 

(0.607) (0.563) 

SIZE 
（기騙予모） 

+ 
0.035 0.028 

(0.898) (0.718) 

BT
10I-g. 

DE
-

-r ' 
+ 

-0.033 -0.033 

(0.93 9) (0.961) 

LIQUID 
（유동비율） 

0.029 0.031 

(0.853) (0.924) 

ROA 
（총자산영 업 이 익 률） 

+ 
0.158 0.161 

(4. 455)*** (4 .535)∼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182 -0.186 

(4 .846)*** ,(4.959)***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88 -0.187 

_(5.709)*** -(5.672)n* 

수정 ／콘 

(F－값） 

0.492 0.481 

(13.198)*** (13.045)***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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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 3 - Big4와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표 ㅏ3〉은 감사인 유형이 Big4인 기업은 "1씩 감사반인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 

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섕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 

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모두 10％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 

을 나타내고 있다．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인 DA1과， 수정 Jones 모 

형에서 了녔‘舍 1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갈과는 ［가설 3〕을 지지하고 있어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이 Big4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ㅏ3> Big4와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0.168 -0.160 

,(1.769)* _(1.667)* 

OCF 

（영업현금흐름》 

-0.181 -0.180 

-(3.O65)*** -(2.774)*** 

ABSTAC 

《총발생액） 

0.324 0.339 

(5.017)*** (5.194)*** 

OPN 

《감사의견） 

-0.048 -0.030 

(0.681) -(0.426) 

SIZE 

（기節予모） 
+ 

0.135 0.124 

(1.463) (1.320) 

DEBT 

（부채비율） 
+ 

0.024 0.015 

(0.356) (0.218) 

LIQUID 
（유동비율） 

0.179 0.166 

(2.620)** (2.391)** 

ROA 

（총자산영 업 이 익률》 
+ 

0.165 0.170 
났 z 3 6 F'I (2 .402) **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24 6 -0.233 

-(3.359)*** '(3.135)***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72 -0.181 

.(2.363)** (2.458)** 

수정 ／콘 

(F－값） 

0.393 0.388 

(11.889)*** (11.545)낚＊*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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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 4 -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표 4-4＞는 감사인 유형이 기타회계법인인 기업은 "1", 감사반인 기업은 “0”으로 표시 

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각가 5%, 10％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 

인 DA1과， 수정 Jones 모형에서 TA ㅓ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기타회계 

법인과 감사반의 개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 가살 A 隱 지지하는 걀과를 나타낸다． 

＜표 ㅏ4>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d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0.074 -0.083 
_(2.595)** -(2.835)*** 

OCF 
（영업현금흐름》 

-0.235 -0.246 
-(2.803)*** -(2.747)*** 

ABSTAC 
（총발생액） 

0.003 0.014 
(0.106) (0.424) 

OPN 
《감사의 견） 

-0.027 -0.016 
-(0.944) -(0.553) 

SIZE 
（기鱗모） 

+ 
-0.023 -0.023 

-(0.736) -(0.692) 

DEBT 
（부채비율） 

+ 
-0.021 -0.025 

-(0.734) -(0.839) 

LIQUID 0.092 0.089 
(3.316)*** (3.125)∼ 《유동비율） 

ROA 
（총자산영 업 이 익률） 

+ 
0.258 0.255 

(8.030)*** (7.661)***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029 -0.039 

-(0.877) -(1.121) 

CHGSALE 
（매출액중가율） 

+ 
-0.158 -0.163 

-(5.496)*** -(5.486)*** 

수정 ／굿2 
(F－값） 

0.623 0.613 

(16.865)**t (16.202)***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卜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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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설 5 -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표 ㅏ5＞는 감사인 유형이 Big4＋기타회계법인인 기업은 " 1씩 감사반인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섕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채량적 발생액인 DA1 

과， 수정 Jones 모형에서또且‘궁-또且‘궁 I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珏g4＋기타회계법 

인과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살 히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Big4와 Non Big4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지 않은 걀 

과를 보였다． 또한 Big4와 기타회계법인과의 비교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재량 

적 발생액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Big4와 감사반을 비교耕였을 때 

유의도 5％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비교 

한 갈과도 유의도 5%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Big4+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비교에서도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걀과를 보이고 있 

다． 

이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효과는 감사인 

규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을 감사반으로 확장하여 감 

사인의 품질을 비교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ㅏ5>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0.092 -0.098 
-(2.693)*** -(2.861)*** 

OCF 
（영 업 현금흐름） 

一
5
카臼 

A

종 

B
-i 	
I
갱 

C

객 

0.146 0.155 
-(3.081)*** -(3.062)**' 

TAㅔ < 
0.028 0.038 

(0.780) (1.029) 

OPN 
（감사의견） 

-0.016 -0.009 
-(0.5 00) (0.2 73) 

SIZE + 0.0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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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節予모） (0.514) (0.500) 

BT DE
-

-r 
+ 0.023 -0.028 

-(0.712) -(0.847) 
uQUID 

（유동비율） 

0.0 79 0.077 
(2.462)** (2.389)** 

ROA 
（총자산영 업 이 익률） 

+ 
0.189 0.190 

(5.475)＊令＊ (5.429)*n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145 -0.147 

-(4.018)*** -(4.028)***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59 0.164 

_(4.920)m .(5.014)*** 

수정 끄2 
(F－값） 

0.582 0.569 

(15.324)m (15.019)***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ㅏ값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감사인 유형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차별적으로 나타나 

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감사인 유형은 외국 대형회계법인（Big4）과의 제휴 여부 

와 Big4외의 회계법인 그리고 감사반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제주도내 본사를 둔 

기업 중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2월말 결산 기업 중에서 은행 및 금융관련 기업들 

을 제외한 기업들 중 실증분석에 필요한 채무자료 및 시장관련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기업 

들을 선정하였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는 감사인의 규모를 근거로 감사인 규모집단별 차별적 감사품질에 대 

한 샬증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Big 감사인이 Non Big 감 

사인에 비하여 고품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 연구 

들은 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결과 감사인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감사반으로 확대하여 감사품질의 차이 분 

석에서 감사인조칙의 성격이나 규모가 이질적인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에 비하여 피감사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감사 

반의 경우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원인은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과 달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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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업무 지침서가 존재하지 않고 정기적인 감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개인 공인회계사들이 각자의 일에 종사하다 연말 감사시즌에만 

모여 각자 담당한 감사만을 수행하는 쳬제로 운영되어 같은 감사반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일관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국내와 달리 감사반이 높은 감사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내의 감사시장 현황을 감안하여 감사인 유형구분을 달리 하여 감사인간의 재량 

적 발생액을 평가하였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는 도내 입주기 

업들에게는 감사인 선택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것이며，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사인에게는 고품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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